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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의 장애인법(ADA) 개요 

1. ADA 와 ADA-AA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 로 칭함)은 장애

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연방법으로서, 장애가 있는 자들

에게  시민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고용, 공중편의시설, 공중 서비스 에서의 차
별대우를 금지합니다.  ADA 에는 책에서의 장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ADA 1 조에 따르면, 15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고용 차별대우가 금지됩니다.  

ADA 는 1990 년 공중법 100336 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George H.W.  
Bush 대통령이 이를  법으로서  서명했습니다. 2008 년 국회가 공중법  
110325 로 개정하고, George W. Bush 대통령이 이를  서명했습니다  
(ADA 개정법,ADA Amendments Act, 이하 “ADAAA”라 칭함).   이 개정법 또
는 ADAAA 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한 법입니다.  따라서, 2009 년자

로 ADA 상의 고용권리와 관련하여 법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특히, ADAAA는 “중요한 생활활동”( “major life activities” ) 및 “실질적인 제
한”( “substantially limits”)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전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것이며, 법정이나 미국의 평등고용 추진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행정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았

던 것입니다.  “장애”의 정의와 관련되어 이러한 중요한 용어를 새로이 해석

함으로, ADAAA 는 미국대법원이 ADA(및“중요한 생활활동”과  “실질적 제
한”)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장애가 있는 몇몇 분들에게 서비스공급을 거절

했던 거절합니다.1  예를들면, Sutton 대  United Air Lines사건으로 알려진 

소송  527 U.S. 471 (1999 년)에서, 대법원은 개인이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는지를 결정할 때, 완화적인 방
법(“mitigating measures”)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utton사건에

서의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ADAAA는  Sutton사건이

후 지켜졌던 완화적인 측정방법을 이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반대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의도하는 대로 법이 보호해줄 수 있도록, , ADAAA가 이제는 
장애가 있는 개인, 고용주, 옹호자, 변호사 및 판사에게 결정적인 지침을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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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ADAAA는 이 법이 유효하게 된 2009 년 1 월 1 일이후에 발생한 차별대

우사건에만 적용됩니다.2

ADA 제 1 조 이외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을 때 고용시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으로 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DA 제 2 조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을 때 주정부나 지역

정부에 의한 차별대우로 부터 자격이 되는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일원일 경우, ADA 제 2 조에 의
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DA 제 2 조은 ADA 제 1 조에서 다루지

 않는 몇몇 주단체나 지역단체를 다룹니다.  ADA 에는 나오지 않지만, 장애

인 차별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시민권리법은 1) 재활법 504 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라고 알려진 연방법(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연방기금을 받
는다면)과 2)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이라고 알려진 주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설명서는

 ADA 하에서 받을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
른 법상의 추가권리 및 구제절차도 귀하께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 1 조 – 일반개요 

 제 1 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이 적용되는  어떤 단체라도 직업신청과정, 고용, 승진, 피
고용인 해고, 피고용인 보상,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 기간, 고용

조건, 그리고 고용특혜와 관련하여,자격이 되는 개인을, 장애로 
인하여  차별할 수 없다.”3

이 정의는 “자격이 되는 개인”( “qualified individual” ) 과 “장애”로 인한 것에 
한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되는 개인과 “장애”의 정
의가,귀하께서 제 1 조에 의거하여 차별대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를 결정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의 정의가 본설명서에서 추후 소개될 것
입니다. 또한 차별대우 금지는 “이 법이 적용되는 단체”( “covered entity”)에
만 적용되므로 따라서 이 정의 또한 귀하께서 제 1 조에 의거하여 차별대우

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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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이 적용되는 고용주 

제 1 조에 의거하여,4 ADA는 개인 고용주, 주정부 및 지역정부단체, 고용대

리인, 및 노동조합에 적용됩니다.  제 1 조에 의거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단
체”란 “고용주, 고용대리인, 노동조직으로 , 혹은 병합 노동관리위원회(joint  
labormanagement committee )”로 정의합니다.5  일반적으로, “고용주”란  
“15 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종사

하는 자….및 그런 자의 대리인”으로 정의합니다.6  그러나, “고용주”라는 용
어는 연방정부, 미합중국, 인디안부족, 및 개인회원클럽은 포함하지 않습니

다.7   ADA는 종교단체에는 적용되지만, 종교단체가 특정종교를 가진 자에

게 우선권을 줄 수 있고 모든 신청자와 피고용인에게 그 조직의 종교적 교리

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8

4. 보호되는 개인 

 

ADA는 장애를 가진 자가 장애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부터 보호

합니다.  ADA 는 “장애”를 3 가지 분리되고 독립된 방법으로 정의하며 또한 
3 가지 정의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9

ADA 상의 “장애”의 3 가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ADA
에 근거한 “장애”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3 가지 정의중 한가지 정의

에만 해당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애에 근거한 차별대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는 개인”에 해당함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가지 이상의 중요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을 가진 자는, ADA가 정의하는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신체적 손상”
은 “생리적 장애 혹은 조건, 외형상의 흠 또는 신경계, 근육골격계, 특수신경

기관, 호흡기(발성기관 포함), 심혈관계, 생식계, 소화기계,생식-
신장기계,혈관 및 임프기관, 피부 및 내분비 중에서 한가지 이상의 몸의 체계

에 영향을 미치는 해부학적 손상”을 말합니다.10  “정신적 손상”이란 “정신지

체,유기적 뇌손상증후군, 감정적 또는 정신적 질한 및 특수학습장애 등의 정
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를 말합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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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첫번째 정의에는 2 가지 중요한 하부정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생

활활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제한”이란 무엇인가? ADAAA 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며 중요한 하부용어를 다음과 정의합니다.  

“중요한 생활활동” 은 “자신을 돌보는 것,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먹는 것,자는 것,걷는 것, 서는 것,들어 올리는 것,굽히는 것,말하

는 것,호흡하는 것,학습하는 것,읽는 것,집중하는 것,생각하는 것,의사소통하

는 것, 및 일하는 것”입니다.12  “중요한 생활활동”은 또한 “면역계,정상적인 
세포성장,소화 ,장,방광,신경계,뇌,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 및 생식기계

의 기능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이들 기능을 포함하여 중요한 몸의 기능을 
작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13

“실질적인 제한”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ADAAA는 이 용어가 “2008 년의 
ADAAA의 평결과  그 목적에 맞게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

다.

  

14  결정적으로 ADAAA “평결”부분은 (번호가 붙여지지 않았음) “실질적

인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서 더이상 좋은 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2 가지 대법

원 결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Sutton v. United Air Lines사건  527 U
.S. 471 (1999) 및 Toyota Motor Manufacturing, Kentucky, Inc. v.  Williams
사건 534 U.S. 184 (2002) 그리고 이 두가지를 해석하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인 제한”이라는 용어를 너무 협소하게 잘못 해석해서 효과적으로 “
국회가 보호하려는 많은 개개인을 보호받지 못하게”했다고 말합니다. 15  부
차적으로, ADAAA의 이 평결부분에서, 국회는 “실질적인 제한”을 “심각하게

 제한”으로  ADA를 해석하는 규정들 또한 틀린 것이며 수정되어야 말합니다.
16

또한ADAAA 는 “실질적인 제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손상은, 장애로 인정되기 위해,  다른 중요

한 생활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17  “우발적이거나 완화된 손상은, 
만약 그 손상이 활발할 때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장애입니다.”18

손상이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아닌지의 여
부는 , (I)의약품, 의료용품, 장비, 또는 기구, 시력보조기구(일반

적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철기구, 청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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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보조기구및 달팽이관삽입물, 또는 기타 삽입가능한 청력보조

기구,운송기기,산소치료 장비 및 도구; (II)보조적 기술 사용; (III)
합리적인 조절 또는 보조적인 서비스; 또는(IV)학습된 행동상의 
또는 적응된 교정 등과 같은 완화적인 방법을 쓸때의 개선하는 
효과와는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합니다.19

그러나, “일반적인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완화적인 방법을 쓸 때의 개선효

과는 손상이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

어야 합니다.”

   

20  또한, 개인이 중요한 생활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지를 결정할 때 ADA를 해석하는 규정에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i) 손
상의 성질과 정도; (ii) 손상의 기간 또는 예상되는 기간; 그리고  (iii) 영구적인

 또는 장기간의 영향, 또는 그 손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구적인 또는 장기간

의”21  이러한 규정은 만약 개인이 일반대중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활

동을 수행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제한”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22

따라서, 위에서 설명된 “장애”의 첫번째 정의는 2 가지 중요한 하부정의-
“중요한 생활활동” 과 “실질적인 제한”-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DA 는 완화된 손상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합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의 정의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손상의 기록을 가졌다”라는 말은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거나 이
러한 손상이 있다고 잘못 진단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에 암이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암이 완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ADA 는 그런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 적이 있는 자를 “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의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번째 정의에서 “간주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만약 귀하

의 손상이 귀하의 직업을 수행할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데,  귀하의 고용주나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귀하를 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취급한다면, 
귀하는 손상을 가진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간질이 있으나 발작이 조절되

는 사람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력장애가 있으나 손으로 정확하게

 타이핑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력장애 때문에 타이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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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기 때문에 타이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는 위에 언급된 손상을 전혀 가지지 않았지만 고용주나 장래의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손상을 가진 자로 귀하를 취급한다면, 귀하는 “손상

을 가진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장애를 가진 자와 연관

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걷는 모습이 어색한 사람을 고용주나 장래의 고용

주가 일상적인 업무를 할 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로 여길 때에도 해당됩니다. 

현재의 법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손상이 중요한 생활활동을 제한하거나 
제한한다고 파악되거나, 실제적인 또는 그렇게 여겨지는 신체적, 정신적 손
상으로 인한 장애인법에서 금지되는 행동을 당했다면, ‘그러한 손상을 가진 
자로 간주된’ 것입니다.23  그러나, ADAAA하에서는, 그러한 손상을 가진 자
로 간주되는 것이 일시적이고 미약한 손상에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시

적인 손상이란 실제기간 또는 예상되는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손상을 말합니

다”.24

귀하께서 위에 열거된 “장애”

 

25의  3 가지 정의중 한가지에 속한다 할지라도, 
ADA상의 고용시 차별대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의에 근거한  또는 
장애와  관련된 다른 고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단순히 “장애

”를 가진 것 뿐 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자격이 되는 자”여야 합니다.26  장
애를 가진 “자격이 되는 자”란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할 자격(다른 말로 말
씀드리자면, 합리적인 조절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교육, 경험이나 면허와 같이,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의 요구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되는 자”는 “합
리적인 조정” (“reasonable accommodation”)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길 희망하는 고용직책의 필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자”로 정의합니다.27

“자격이 되는 자”의 정의에서 두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조정” 과 “ 필수기능” 있니다.  그러므로, 이 두 용어의 하부정의가 귀하께

서 “ 자격이 되는 자” 인지, 그리고 ADA 제 1 조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됩니다.  

  

ADA를 해석한 규정은 “필수기능”을  “장애를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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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고용직책에서의 근본적인 직업의무”라고 정의합니다.28  필수기능은 
“그 직책의 한계적인 의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29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인 직업임무는 그 직책의 중요하고 필요한 직업의무입니다.  개인은 
그가 합리적인 조정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그 직업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한 그 직업에 후보로 고려되어야 합니다.30  고용주는 귀하가 자격

이 있는 한, 귀하의 장애때문에 한계적인 직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인해 귀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직업 기능중 어떤 것이 필수적

인가 하는 것은 고용주의 판단에 맡겨집니다.31  만약 고용주가 그 직업을 광
고하거나 지원자를 면접하기 전에 서면설명을 준비했다면, 이 설명이 그 직
업의 필수기능에 대한 증거입니다.32

ADA상의“합리적인 조정 은 장애를 가진 고용인이 그 직업의 필수기능읗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이나 조정을 말합니다.

   “한계적인 직업기능”은 그 직업의 필
수기능이 아닌 임무입니다.  이것은 직업설명에 “정해진 기타 의무”로 포함된

 의무를 말합니다.  

33

이러한 조절의 가능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용인이 의사와의 약속때

문에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피고용인이 조절가능한 업무시간을 가져 “
좋은 날”에는 일을 더 많이 하고, 필요하면 더 적은 시간 일하게 해주는 것;필
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제하기 위해 직업설명을 재조정 하는것;말하는 컴퓨

터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것;또는 동료의 태도를 단순히 교육하

거나 재정비하는 것.

 

34

공석 또는 곧 공석이 될 직책으로 직업을 재조정해주는 것도 또 다른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정의됩니다.

 

35

요구되는 조절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상호적인 과정

”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이 때 귀하는 그 다른 직책에 합당한 자격

을 갖추셔야 합니다.  승진은 절대로 합리적인 조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하

의 고용주도 귀하를 위해 새로운 직위를 만들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적절한 합리적인 조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단체가 조절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자격이 되는 자와 형식적이지

 않은 상호적인 과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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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정확한 제한과 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합리적

인 조절을 명시해야 합니다.”36

예를 들면, 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귀하의 첫번째 요구

를 거절한다면, 그는 귀하에게 동시에 부차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문제

를 그와 더 논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귀하께서 정보를 
더 제공하거나 적절한 “합리적인” 조정을 찾기 위해 귀하의 고용주와 그 문제

를 더 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주와 만나서 귀하의 제한

이나 특별한 조절이 필요한 것에 관해 정보를 더 제공할 의무가 귀하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본 설명서의 C 항을 
참조하십시오. 

   

5. 장애를 가진 “자격이 되는 자”가 ADA 에 근거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만약 모든 신청자와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자격기준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면, 그 요구사항이 직업과 관련된 것이고 직업수행시 일관되

게 필요한 것이며, 합리적인 조절이 의해서도 수행될 수 없는 것일때 고용주

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37

6. ADA 가 일시적 장애도 보호해 줍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ADA는 일시적 장애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
장애”의 주된 정의가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에서 “실질적인 제한”
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38  대부분의 일시적인 장애는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DA는 또한 “일시적이고 미약한 손상이, 만약 
심해질 때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 장애이다”라고 말합

니다.39  ADA를 해석한 규정들은 장애가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요소중 한가지는 장애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40  장애가 중요한 생
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그 장애가 생활활동들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주는 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41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손상을 가진 자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A
DA상의 보호는 “일시적이고 경미한 손상”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법은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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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42  “일시적 손상은 실제적인 또는 예상되는 기간이 6 개월미만인 손상

입니다.”43

장애가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

로, 수일 또는 수주일간만  지속되고 귀하의 건강에 영구적이거나 장기간의 
영향없는 상태는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손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단기간의 
상황의 예는 일반감기, 독감, 그리고 대부분의 뼈와 관절골절입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귀하께서 절대적인 안정이나 입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 상황

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기산의 상채를 장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일시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손상이 장애의 수준이 되기 위해 영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간을 알 수 없거나 최소한 수개월이 예상될 때, 그 상태는

 장기간이거나 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 심
각하다면,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시력을 상실했거나 마비가 
되었으나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 기대된다면,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는 완전한 회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됩니

다. 

7. 독립적인 계약직이나 자원봉사자도 ADA 상의 “피고용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계약직은 ADA 와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에 
근거한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독립적인 계약직인지에 
관한 질문은 사건에 따라 다르며 그가 수행하는 작업을 개인이 조절하는지

에 따라 다릅니다.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인이 아래의 작업을 수행하는지 입
니다: 

도구나 재료를 공급한다; 

일반대중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여러 명의 고객을 위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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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서비스 제공의 결과로서 이익이나 손실을 낼 수 있다; 

일하는 곳의 시설에 투자한다; 

끝내야 할 일의 순서를 지시한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의 시간을 결정한다. 

자원봉사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 연금, 그룹생명보험,근로자보상 및 직업면허로의 접근가능성 등의 혜택

을 받는다면, 그 혜택이 제 3 자에 의해 제공될지라도, 자원봉사 서비스의 결
과로서, 피고용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원봉사업무가 정규직 고
용에 필요하다거나 같은 단체내의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된다면, 자원봉사자

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ADA 는 고용주에 의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요
구합니까? 

ADA는 고용주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할당제를 시
행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용주가 장애를 가진 자격이 되는 자에게, 장애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고용기회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44 ADA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절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귀하의 
직업의 필수적인 기능을 귀하께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

9. ADA 는 어떤 종류의 고용주 행동을 금지합니까? 

  고용주가 합
리적인 조절이 있을 때에라도 직업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ADA가 장애를 가진 자에

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피고용인은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

을 행한 고용주의 편애에 대한 소송을 걸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DA에 근거하면, 고용주는 신청과정, 고용, 해고,승진,보상,훈련, 및 기타 고
용 및 직원모집에서, 귀하의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46 이것

은 구직광고, 재직, 감원, 휴가시간,혜택 및 기타  고용과 관계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합리적인 조절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고용주가 그렇

게 하는 것이 부당한 학대이거나 그 당사자와 다른 사람의 건강 및 안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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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차별대우에 해당됩니다. 47  추
가적으로, ADA 고용주가 다른 비즈니스와 맺은 계약에도 이법이 적용됩니

다.48

10. ADA 에 의거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내가 장애가 있다

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ADA는 알려진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합니다.49   
ADA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거나 귀하의 고용주가 행한 차별대

우에 관해 불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께서 장애가 있
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고용주에게 귀하께서 장애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한 후에, 귀하는 “합리적인 
조정”( “reasonable accommodation”)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오
직 알려진 장애에 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50  귀
하께서 개인적인 또는 건강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말하는 것은 AD
A에 해당되는 장애에 관한 통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건강문제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ADA상의 장애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51

ADA문구, 규정, 및 법률적인 역사에 따르면,  장애사실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조정을 해주지 못했을 지라도, 고용주에게 과
실책임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ADA
가 보호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52

11. 고용과정 중에 고용주에게 나의 장애에 관해 알려주어야 합니 
까?  

   그러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

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귀하께서 귀하의 장애에 관한 조정을 서면

으로 요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본 설명서의 부록을 보시면 합리적인 조정요

구(Reasonable Accomodation Request)서신의 견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

다. 

아닙니다.  사실, 장래의 고용주가 고용과정중에 귀하께서 장애가 있으신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53  장래의고용주가 귀하께서 지원하는 직업의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직업기술을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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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귀하의 과거 직업경험, 직업훈련 또는 기타 타당한 기술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고용주가 장애가 없는 것이 직업기술에 필요

하다고 주장함으로서,  귀하께서 장애가 있으신지를 고용과정중 어느때에라

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12.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까? 

ADA 는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장애사실을 어느 특정시기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특정시기에 귀하의 고용주에게 알릴 필요가 
없지만, 귀하의 직업의 필수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처음 생각하셨을 때, 귀하의 고용주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조절”
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를 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은 조절을 요구하기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 또는 해고시 차별대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고용주가 귀하

의 장애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귀하께서 먼저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장애에 관해 알고 있다면, 그는 귀하께서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절”을 제공해야 합니다.” 55

13.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고용주에게 증명합니까? 

 

ADA 에 의하면, (1)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갖고 있을 때; (2) 그런 손상의 기록을 갖고 있을 
때; 또는 (3) 그런 송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때, 귀하는 장애를 가진 자
로 정의되는 것입니다.56  때로는, 휠체어를 사용할 때처럼 장애가 분명할 때
도 있고, 학습장애처럼 장애가 불분명할 수 도 있습니다. 장애가 분명할 때에

는, 고용주가 귀하의 장애에 관한 서류를 원한다면 제공하셔야 하지만, 일반

적으로 귀하께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

의 장애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설명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용주에게 제공하

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부록에서 의사의 서신 견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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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용 전의 문제 

1. 고용주는 직업 지원서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직업지원은 ADA 상으로 고용전 조사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귀하의 기술, 능
력,훈련, 자격증, 및 참고인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 어떻

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장애가 
있으신지의 여부와 귀하의 장애의 성질 또는 그 심각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질환, 의약품, 치료방법, 약물남용, 장애, 상해 또는 
근로자 보상청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며, 귀하

의 가족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약물 
사용에 관한 질문은 허용됩니다.  

또한 질문의 주제가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귀하의 답변이 귀하

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면, 그런 질문들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그 직업에 합리적인 조절이 귀하께 필요한지에 관해, 
지원과정이나 면접중에 질문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질문

이 귀하께서 장애가 있으신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
애가 있는 분들만이 합리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고용선택과정에 편견을 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A
DA 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관한 질문을 금
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 직업이 제공될 때까지, 고용주는 그 직업과 연관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에 관한 질문만을 하도록 허용됩니다.  

2. 나는 심리적 장애가 있습니다.  나의 정신건강에 관한 질문들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리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
구하는 고용신청양식을 종종 대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직업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이 평가되기도 전에,  고용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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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귀하를 배제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3. 고용지원서를 작성할 때 불법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

까?  

이것은 귀하께서 선택하셔야 하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신청서에 거짓으

로 쓰는 것이 추후 낙방의 원인이 됩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장래의 고
용주는 특별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단순

히 “적용되지 않음”( “not applicable”) 또는 “나는 합리적인  조절이 있거나 없
거나, 직업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이것은 부적절한 질문

이다”라고 대답합니다.  

4. 나의 장애로 인해서 이력서 상에 시간차가 있다면, 신청하는데 해
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력서 상의 시간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

은 시간차를 개인적인 사유로 설명하고  개인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는 
자세하게 설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다른 제안은 그 시간차를 자세하게 설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견이 들어간 장애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귀하를 거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휠체어가 접근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 
까? 

그렇습니다. 장래의 고용주는 귀하께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면접장소에 휠체어가 접근가능하지 않다면, 장래의 고용주

는 면접장소를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만약 면접장소에 가서야 그곳이 휠체어가 접근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사항입니다만, 한가지 선택사항은 면접을 휠체어가 접
근가능한 곳으로 다시 조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 나는 특수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손상이 있는데,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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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

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원하신다면, 귀하께서 장래의 고용주에게 귀하의 필요를 
알리셔야 합니다.  장래의 고용주는 면접동안 그 손상과 관련되어 알려진 귀
하의 장애에 필요한 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내가 지원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가 조정이 필요한지를 어떻

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직업의 필수기능을 규정하는 직업설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일하게 될 것인지, 귀하께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귀하의 필요에 맞는 환
경인지 물어보십시오.  귀하의 의사와 직업재활 카운셀러(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면접시 고용주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면접의 목적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귀하의 능력, 교육,기술, 업무경

험, 면허나 자격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장애가 있으신지에 관한 
질문이나 귀하의 장애성질 이나 그 정도에 관한 질문은 금지됩니다. 

귀하께서 그 직업에 관해 예상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직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귀하께서 
직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귀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

인 조정이 있거나 없거나, 어떻게 그 직업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하

거나 증명해 보일 것을, 고용주가 귀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 :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문리포터로서 직업신청을 합니다.  고용

주는 면접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신청자의 능력에 관한 질문

을 합니다.  이것은 ADA 상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스트레스, 불안

, 또는 공황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금지됩니다. 

10. 나의 장애가 분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고용주가 내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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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지원하신 직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귀하께 
필요하다고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여길 때는, 고용주가 귀하께 특정 질문을 
제한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귀하께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한지의 여부와 그 직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합리적인 조

정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고용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장애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귀하께 필요하다고 고용주

가 합리적으로 여긴다;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준 숨겨진 장애 때문에 합
리적인 조정이 귀하께 필요하다고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여긴다; 
또는 

그 직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귀
하께서 자발적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었다. 

보기 : 심각한 시력손상이 있는 사람이 컴퓨터업무가 포함된 직업을 신청합

니다.  그 고용주는 그 직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물론,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업무수행을 설명하거나 입증해 볼것을 요구할 수는 있
지만,)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

다.  만약 신청자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다면, 고용주는 “무엇이 필요합

니까?”라고 물어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조정이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
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의 크기를 확대하는 소
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용주는 “누가 그헌 소프트웨어를 만듭니

까?” “당신은 특정상표의 제품이 필요합니까?” 또는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의 컴퓨터에 적합합니까?”등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신
청자의 추측성 상태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식당에 
가기 위해 당신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까?”와 같이, 직업기능과 관련되

지 않은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것을 질문할 수없습니다.   

11. ADA 는 직업시험을 금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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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ADA 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걸러내는 시험은 직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비즈니스에 일관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고용주

는 적성, 신태적 능력, 지능, 및 특수기술을 측정하는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ADA 상의 “건강검진”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규제하

는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실시하는 시험은 그 직업의 필수적인 기능을 검사하도록 고안되어

야 하며, 그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된 시험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걸러낸다면, 그 시험은 직업과 관련

되어야 하며 비즈니스에 일관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이 무엇을 검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의회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 보고서에 따르

면, 감각, 손놀림 또는 말하는 것이 손상된 장애를 가진 자를 선정하거나 시
험을 실시하는 것은, 만약 그 시험 자체가 기술이나 적성 보다는 감각, 손놀

림이나 말하는 것을 검사한다면,  차별대우입니다.  그 시험이 정말 그 직업

에 필요한 기술을 측정할 때에만 고용주는 그러한 시험을 사용하는 것이 허
용됩니다.  

12. “합리적인 조정”기준이 직업시험을 할 때에도 적용됩니까?  

고용주는 귀하께서 직업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귀하께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이 실시되는 장소가 접근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장래의 고용주는 장애에 관한 합리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읽기능력이 서면시험에서 측정되는 기술

이 아닌 이상, 서면시험 대신에 구두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험을 끝내기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만약 그 직업이 듣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시험에서 그 기능을 측정하

였을 경우, 장래의 고용주는 청각장애 신청자를 위해, 수화 통역사나 기타 적
절한 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시험을 장애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귀하께서 그 직업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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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시험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고용자격이 
되는 지원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땨문입니다. ADA 는 이러한 상황이 발
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시험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을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장애를 배제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 시험을 보는 기술이 그 직책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

하다; 그리고 (b) 필수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또는 (c)필요한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한 학대를 야기할 수 있다. 

보기: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조경사/정원사의 직업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자는 직업설명에 예시된 자격을 갖추었으며, 이 직업에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내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면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면접에서, 그는 그 직업의 의무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는

 여러 개의 질문에 15 분안에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없
기에 그는 이 직업에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주는 신청자에

게 구두로 질문을 하거나 시험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답변하도록 하는 등의 “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3. 건강검진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때까지 금지됩니다. 

그러나, 고용되는 것이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건강검진을 요구한다면, 모든 신청자 또는 특정 직책의 모든 신청

자에게 고용주가 건강검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어떤 사람에게

는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이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찾아 내는 과정이

나 검사를 말합니다. 

특별한 검사가 건강에 대한 검진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신청자인 귀하께 취
업기회가 제공되기 전 심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검사의 목
적과 그 검사에서의 고용주의 의도 등의 요소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심리검

사가 정신적 장애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미국 심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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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최근 설명서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

계설명서(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에 등
재되어 있는 것)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건강검진으로 규정됩니다. 

만약 검사가 정직성, 선호도,및 습관 같은 기질만을 검사하기 위해 고안 및  
사용되어 진다면, 이것은 건강검진이 아니며, 따라서, 취업기회제공전에 요
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실제의 또는 모형상의 직업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신체

적 순발력 검사는 ADA 상에서는 건강검진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달리기 또는 들어올리기 같은 신체적 임무수행검사인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이 아닙니다. 

특정시력검사가 건강검진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시력검사를 귀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의 일부로서, 라벨

을 읽거나 사물을 분간하는 귀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검진이 아닙

니다.  그러나 검안의나 안과의사가 귀하의 시력을 분석하는 것은 건강검진

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력검사표를 귀하께서 읽어보라고 요구하는 것도 
건강검진이 될 수 있습니다. 

14. 취업기회가 제공된 이후의 건강검진도중, 나는 심리장애 
(Psychiatric Disability)로 약을 복용함을 고용주에게 알렸습니

다.  그 이후로  나의 고용주가 나의 정신건강기록 전부를 볼 수 있
도록 내가 허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행동이 합법적입니까? 
 내가 서명해야 합니까? 

 ADA57 에 따르면, 고용기회가 귀하께 제공된 이후 귀하께서 업무를 시작하

기 전에 건강검진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고용인이 장애와 
관계없이 건강검진을 받는 한, 고용주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조건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회 제공이후의 건강검진이나 질문

은 “직업에 관련된”것이나 “비즈니스에 일관되게 필요한”것이  아닐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용인은 같은 요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요구



 
 

 
20 

를 하는 한, 고용주가 귀하의 정신건강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그런 기록으로 부터 얻어진 정보는 귀하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장애때문에 고용주가 그 직책에서 귀하를 
배제하는데 귀하의 기록을 사용한다면,  고용주는 귀하를 배제하는 데 사용

된 기준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고 일관되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임을 입증

해야 하며, 차별대우를 했다는 주장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합리적

인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건강검진시 얻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까?  

예외없이, 신청자와 피고용인에 관한 모든 건강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강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귀하의 인사서류가 아
인, 별도의 건강서류에 보관함을 의미합니다. 

16. 고용주가 건강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귀하께서 고용된 이후 직업의무나 시간제한의 수정 같은 조정을 요구

하신다면, 귀하의 건강정보를 감독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처치

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전관리자 또는 응급처치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습

니다.  ADA 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하는 정부관리와 건강정보를 공유해

야 합니다.  ADA 가 근로자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s)을 선위하

지 않으므로, 고용주는 ADA 를 위반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공무원이나 
2 차 상해기금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필요하다면, 고
용주는 보험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고용과정도중, 피고용인의 장애관련 질문이나 건강검진이 “직업

과 관련이 있으며 비즈니스에 일관되게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 

이것은 고용주가 명백한 증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신념을 갖
게 될 때입니다(1)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귀하의 능력이 귀하의 건강상

태때문에 손상을 받을 것이다;(2)귀하의 건강상태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조정에 관한 필요가 명백하지 않을 때, 만약 질문이나 
건강검진이 합리적인 조종에 관한 요구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또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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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직책의 필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염려가 있다면, 허용됩니

다.  부차적으로, 만약 다른 연방법이나 규정이 질문이나 건강검진을 요구한

다면 허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한 건강상태 및 합리적인 조정이 있
거나 없거나 간에,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

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에 대한 영향을,  질문이나 건강검진이 넘
어설 수 없습니다.  

보기 1: 배달하는 사람이 특정지역에서 배달할 때 익혀야 하는 길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가 종종 물품을 전혀 배달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다른 주소로 배
달합니다.  그는 배달이라는 그의 직업의 필수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익히지 못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건강상태

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그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
행하는데 이 개인의 능력이 건강상태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포함한) 건강검

진이나 장애관련 질문이 ADA 상의 직업 관련 및 일관되게 비즈니스에 필요

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2: 어느 한 리무진 서비스는 그의 최고의 운전사가 조울증이 있으며 작
년에 조증 에피소드가 있었으며, 그 사건이 그 운전사가 일단의 외교관들을 
24 시간 계속적으로 회의에 운전해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증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도중, 그 운전사가 자신 및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적인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운전사가 반복적으로 회사리무진을 불
안한 태도로 운전했습니다.)  짧은 결석이후 그는 회사로 돌아와서 평상시대

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리무진 서비스는  다음 몇주간 24 시간의 노
동이 될지도 모르는 여러 업무에 할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것

이 다시 그의 조증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피고용인이 불안하게 운전해서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야기시킬 것을 걱정합니다.  피고

용인의 상태가 작년에 변했으며 작년의 조증 에피소드가 24 시간 운전한 업
무때문에 촉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운전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명
백한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장애와 관
련된 질문이나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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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우울증이 있는 피고용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을 동안  회사

에 결석한 후, 회사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의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입원과 
치료에 근거하여, 피고용인의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그의 건
강상태에 의해 계속적으로 손상된다는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주가 업무체력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검진은, 합리

적인 조정이 있거나 없거나,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능력

에,  그의 우울증이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용인

의 전반적인 과거의 심리상태나 그의 상세한 치료과정은 이 제한을 넘어서

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8. 취업 기회를  제공한 이후, 고용주가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

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모든 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19. 취업기회가 제공된 이후, 만약 귀하께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합
리적인 조정을 요구하신다면, 고용주가 귀하의 장애에 관한 서류

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

시고 조정에 관한 필요가 명백하지 않다면,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의 타당

성에 관한 합리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귀하께서 
보호받는 장애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귀하의 기능적 제한을 설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 : 일을 시작하려는 피고용인이, 혈당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간식을 먹기 
위해서,  매 2 시간마다 15 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용주는 피고

용인에게 그의 주치의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피고용인이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손상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b) 그 손상으로 인해 요청하는 휴식시간이 실제 필요하

다. 

20. 약물검사는 금지됩니까? 

ADA 는 약물검사를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불법적인 약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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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강검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전에 
귀하는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검사는 직업의무 또는 비즈니스 필요와 관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약물검사를 한다면, 적용되는 연방법, 주법 및 지역법을 따라야 합
니다. ADA 는 양성의 약물검사결과는 현재의 약물사용을 시사한다고 여깁

니다.  불법약물사용을 현재 하고 있는 개인은, 고용주가 그러한 사용에 근거

하여 대우할 때  ADA 가 이런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불법 약물이나 알콜을 사용하는 자를 ADA 가 보호하지 않으므로, 고용주는 
다음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모든 피고용인에게 일하는 장소에서 알콜이나 불법약물의 사용

을 금지한다; 

피고용인에게 일하는 장소에서 알콜이나 불법약물의 영향아래 
있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피고용인이 1988 년 약물이 없는 근무환경법(DrugFree  
Workplace Act)에 따라 확립된 요구사항에 부응하게 행동할 것
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고용이나 업무수행 및 행동 기준과 동
일한 정도의 기준을, 약물이나 알콜사용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민감한 직책에 있는 피고용인에게 운송 및 방어부(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and Defense)와 핵규정위원회(Nuclear Regul
atory Commission)에 의해 확립된 규정에 의거한 규칙을 따를 것
을 요구한다. 

고용주는 불법약물사용을 귀하께 검사하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고용기회가 제공되기 전에, 귀하의 건강상 장애를 누설하지 않을 귀하의 권
리와 충돌해서는 안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용기회가 제공된 이후 약물검

사를 하거나, 약물검사후 음성결과가 나온 직후에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전에 실시된 약물검사가 단지 불법약물검사에 국한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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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가 의사의 감독하에 먹고 있는(예를 들면 정신상의 장애,발작을 치료하

기 위해) 다른 약물을 검사하는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21.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귀하께서 귀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성 또는 일하는 장소의 다른 사람

들의 건강이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 ADA 는 고용주에게 
귀하를 강제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하께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귀하를 고용하지 않기로 고용주가 결
정하기 전에, 귀하 자신과 다른사람의 건강과 안전성에 실질적인 해가 되는 
심각한 위험이 되며, 합리적인 조정으로도 제거되거나 감소될 수 없음을 고
용주는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귀하께서 직업의 필수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을 개인별로 평가한 후에 내려져야 합니

다.  고용주는 귀하께 일어나는 특수한 위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귀하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의 요소에 의거해야 합니다: 

위험이 지속되는 기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해의 성질과 심각성; 

위해가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위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임박성. 

건강이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의 평가는, 가장 최근의 지식 또
는/및 이용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에 달린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22. 나의 장애로 인해서,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58

 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에게, 모든 피고

용인에게 적용되며, 그 직책에서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준에 합당하게 행
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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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Guidelines)은 “ADA 의 어느 규정도 고용주가 작업환경을 폭력이나 
폭력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유지하는 것과 만약 귀하께서 물건을 훔치거나 
자산을 파괴한다면, 귀하를 제재하는 것으로 부터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

다.  따라서, 고용주는, 장애가 없는 피고용인에게 동일제재가 가능하다면,  
그런 잘못된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보기: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가 잘못된 이 행위가 장애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하더라도, 직업과 연관되며 일관되게 
비즈니스에 필요한 행위기준을 피고용인이 위반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일
관된 제재규정을 가지고 그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잘못된 행위가 “그 직책에서 직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평
등고용추진위원회 (EEOC)는 고용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제재받을 그 
행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보기: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이 창고에서 일합니다.  그는 고객과의 접촉

이없으며, 동료와 거의 접촉하지 않습니다.그가 매우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동료가 그가 반사회적이며 일반대화에서 그들과 말을 하
지 않으며, 무뢰하고 돌변한다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집(Company Handbook)은 피고용인이 단정

하고 예의바를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용인이 그의 차림새와 무뢰함으로 제
재를 받을 때, 그가 고용주에게 그의 행동이 장애로 인함이라고 알려줍니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는 “이러한 피고용인은 고객과의 접촉이 없으

며 다른 피고용인과 정규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림새와 동료에 대
한 예절은 그 직책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일관되게 업무에 필요하지 않
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를 이 피고용인에게 단호하게 적용하는 것은 ADA
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주지사항 : 평등고용추진위원회는 동료에 대한 무뢰함을 고용주가 “조정”하
라고 요구하는 것이 피고용인의 윤리와 원활한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요소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런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고용주가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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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용주가 귀하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귀하를 행위기준을 위
반한 것으로 제재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제재를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고용주가 일단 들으면, 그 행위

가 실제로 장애로 인한 것인지, 그 장애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지,   그리고 
그런 조정이 부당한 대우를 야기하는지를 결정하는 ADA 분석을 고용주는 
겪어야 합니다. 

중재: 평등고용추진위원회 지침은,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
정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달려있으며, 그 치료를 받는 것이 귀하의 책임임이 
절대적으로 분명하다고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귀하의 잘못된 행위가 치료

를 받는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고용주는 귀하에게 치료를 받
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회사의 규정하에서 계속되는 잘못

된 행위의 결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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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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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합리적인 조정 

1. “합리적인 조정”이란 무엇입니까?  

ADA 제 1 조에 의하면, “합리적인 조정”은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이 그들의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수정이나 조절을 포함합니다.59

가능한 조정의 몇몇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와의 약속이나 치료자를 
방문하기 위해 피고용인이 일로부터 휴식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피
고용인이 “상태가 좋은 날”에는 더 일하고, 필요할 때는 덜 일하도록 근로시

간을 조정해주는 것;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없애기 위해 직업설명을 재조

정하는 것; 근무지에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근무지, 수화통역사, 또는 점자자

료를 제공하는 것; 단순히 동료의 태도를 교육하거나 재조정하는 것. 

 그러

나, 만약 조정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나 피고용인 및 다른 사람의 안전성에 직
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
습니다.(“부당한 대우” 및 “직접적인 위협”의 정의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공석이나 곧 공석이 될 직책으로 재배치하는 것 또한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입니다. 귀하께서는 재배치되는 직책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승진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귀하께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또다른 직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ADA는 고용주가 장애가 있는 여러 명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지 공요주가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

지는 것과 동일한 고용기회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60  귀하는 ADA가 보호하

는 합리적인 조정이 있거나 없거나, 귀하의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합니다.61

2.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합리적인 조정은 무엇입니까?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을 가지고도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유지하거나 고용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조정은 근로자로서의 귀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귀하의 직업에서

의 요구, 특수한 작업환경에서의 유사성이 있어야만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심리장애를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었던 작업환경이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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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심리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조정에는 감독과정 변경,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제공, 근무시간 조정, 작업환경의 물리적 변경, 작업의무 재
조정 및 정책수정이 있습니다. 

3. 고용주에게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서

야 내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

게 해야 합니까?  

일단 귀하께서 장애사실을 말씀하셨다면, 귀하께서 이미 얼마간 직업을 유
지하고 계셨다 할지라도, 귀하는 ADA 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장기간의 장애

를 가진 근로자는 그들리 고용되어 있는 기간중 어느때에라도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하고 장애가 된 현재

의 피고용인은 취업도중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제공되어야 하
는 지의 여부는 고용주에게서 부당한 대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

다.  그러나 고용주가 모르는 근로자의 장애를 위해 조정을 해주어야 할 의무

는 없습니다. 

4. 어떻게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합니까?  

귀하께서 고용주에게, (1)귀하는 장애가 있으며,(2)귀하의 장애가 직업기능

을 수행하는 귀하의 능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3)귀하의 직업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나, 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구두요청에 합리적인 시간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서면요청

을 하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서신의 견본이 이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요청이 거절된다면 귀하께서는 추후 또다른 행동을 취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귀하의 고용주에게 특정시간내에 답변을 줄것을 요구하셔야 합니

다. 

5. 만약 조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합리적인 



 
 

 
30 

조정을 찾는 것을 고용주가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에게 조정을 제공하는 첫번째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다

면, 다른 조정이 피고용인이 필수적인 직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효과

적인지를 결정하는 상호과정을 고용주가 다시 시도할 것이 요구됩니다.62

6. 내게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귀하께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 필요를 평가할 수 
있는 직업적인 평가자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런 서비스를지역센터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뿐 만 아니라,  어떤 
병원의 재활담당부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직업관련 도움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가치있는 자원은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가장 가까운 재활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R”) 사무소는, 전화번호부에서 
캘리포니아주 재활부(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를 
찾으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재활부의 서비스와 조정에 관한 평가에 적합하다면, 귀하의 
장래의 고용주는 다른 대리인의 평가와 결정을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음을 
귀하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 필요한 조정에 드
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기 위해, 고용주가 재활부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고용주는 재활부의 평가를 따르도록 권고받습니다.  

7. 나는 나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에게 그것을 제공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DA는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께 조정을 제공하는 한가지 방
법이 새로운 장비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무실 장비를 수정하는 것이

라고 합니다.63  만약 귀하께서 업무에서 효율적이 되기 위해 특수장비가 필
요하다면, 그것을 조정으로써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의 다른 형식과 동
일하게, 이 장비에 대한 귀하의 요구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께

서 원하시는 장비가 귀하께서 수행하시는 비즈니스의 성격과 운영에 부합되

어야 하며, 그 비즈니스에 비추어 볼때, 구입가능한 비용이어야 합니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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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가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내
가 그것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까?  

귀하께 무엇이 필요하신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고용주와 귀하의 필요에 
대해 토론할 때 그것을 제안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정을 찾는 것은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가 다른 선택사항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상호협조적인 과정

이어야 합니다.65 귀하의 고용주는 항상 귀하께 자문을 구해야 하며, 귀하께

서 선호사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66  그러나, 귀하께서 원하

시는 바로 그 정확한 물품이나 상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ADA는 고용주가 귀하를 어떻게 도울지 선택하는 것에 있어, 귀하의 고용주

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물론, 고용주가 조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

던지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것은 효과적이어야 하며, 귀하께서 직업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귀하의 장애로 인해 제한된 것을 극복하는데 도
움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제공된 장비를 고용주의 기대치만큼 귀하께서 사
용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효과적이라면, 고용주는 더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
습니다.  귀하는 제공된 장비를 거절하실 수 있으나, 그 장비없이 업무를 수
행하실 수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실 수 있습니다.67

귀하께서 선택하실려는 것보다 더 나은 장비를 갖고 계실 경우 귀하 자신의 
장비를 제공할 것을 항상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이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부합하고, 다른 피고용인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을 방해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귀하 자신의 장
비를 가지고 올 권리가 있으십니다.

 

68

9. 나는 일할 때 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고장났습니다.  
그 고장을 고용주에게 수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ADA 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귀하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고용주에게 이득을 줍니다.  조정의 한 방
편으로서, 고용주가 귀하의 장비를 유지하는 것과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등의, 최소한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귀하께서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
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은 하나의 요소입니다.  귀하의 컴퓨터를 수
리하는 것이 너무 비싸고, 귀하의 고용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어뵤다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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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그것에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그의 의무를 분명하게 확
인시키기 위해, 고용주와의 동의사항을 서면화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사항에는 귀하의 기술을 수리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언급이 있어

야 합니다. 

10. 고용의 어떤 단계에서 보조장비를 요청해야 합니까?  

특수장비에 대한 권리는 고용의 모든 단계, 즉, 직원채용, 고용 및 혜택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69

귀하께서 특수장비를 얻게 되는 것은 대개는 실제 고용된 단계입니다.  그 장
비는 귀하께서 직업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ADA 는 이
것을 “필수 직업기능”이라고 부르며, 귀하께서는 이러한 임무를 완성할 수 있
도록 고용된 것입니다.  반면에, 귀하께서 하시는 업무에 한계적인 임무와 기
능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ADA 는 이들 임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하면, 귀하께서 직업의 비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에 
필요한 장비를 고용주가 제공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각각의 단계에는 각기 다른 필요가 있습니 
다. 고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고비용의 기
술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필요

를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이 주는 혜택과 특권을 누리기 위
해서는 대부분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러한 상황

에서도  필요하다면, ADA는 귀하께 이 권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

셔야 합니다. 

11. 어떤 종류의 보조장비를 내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ADA 는 귀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보조장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

다.  귀하께서 일하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장비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한손 타자

기 등의 간단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제작된 의사소통기구 등의 고도의 기
술이 요구되는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ADA 상에서 고용주가 귀하께 제공할 수 있는 장비의 범위를 알려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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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등고용추진위원회가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말하는 견본들의 목록이 아
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견본일 뿐입니다.  귀하께서 전혀 다른 장비를 
필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먼거리 통신장치(TDDs, 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the Deaf) 는 듣는 것 및/또한 말하는 것에 장애가 있
는 분들이 전화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화기 증폭기는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일반컴퓨터의 특수 소프트웨어와 기타 다른 장비는, 시력 및/또
는 읽기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화면상

의 서류를 소리로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점자나 두드러진 글자를 새겨 놓는 
것은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화기 헤드세트와 광스위치는 뇌성마비나 기타 손동작에 장애

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계산기는 시력 및 읽기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은 절단수술을 받으신 분이나 기타 움직이는 것에 장애

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표시등이 달린 타이머는 청각장애인이었던 의료보조자가 실험

실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비용은 $27 입니다; 

손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직원에게 “lazy susan” 서류함이 제공되

어 그녀가 직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되었

습니다.  비용은 $85 입니다; 

한쪽 팔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기장 관리인에게 갈퀴가 달린

 탈착가능한 인공팔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손상된 
손으로 인공팔의 핸들을 잡고 정상인 팔로 갈퀴를 조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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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습니다.  비용은$20 입니다; 

시력 장애를 가진 데이타 입력자가 그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상배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용은 $0 입니

다; 

청각보조기와 함께 쓰도록 고안된 전화기 증폭기로 공장근로자

의 그의 직업을 유지하고, 보수가 낮은 직업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어야.  비용은 $24 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접수계원에게 특수조명(lightprobe)이 제공되었는

데, 이것이 스위치판상에서 어느 전화선이 울리고 있는지, 또는 
총화대기중인, 사용중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특수조

명은 빛이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신호를 보냅니다)  비용은 
$50 에서 $100 사이 입니다; 

한손 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캔을 
따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녀에게 한손으

로 캔을 사용할 수 있는 캔따개가 제공되었고 비용은 $35 입니다
; 

더 가볍고 작은 청소빗자루를 구입해서 다운증후군(Down  
Syndrome)과 선천성 심장문제를 가진 사람이 적은 노력을 들이

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40 미만입니다.; 

손목굴 증후군이 있는 트럭운전사가 손목움직임에 제한을 받으

며 추운 날씨에는 심한 불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킨다이버

를 위해 고안된 장갑을 가진 손목용 특수부목으로 그는 극히 추
운 날씨에도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55 입니다; 

전화기 헤드세트로 뇌성마비가 있는 보험세일즈맨이 고객과 통
화하는 동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리는 비용이 1 개월간  
$6 입니다; 그리고,  

“jig”이라고 불리는 단순한 도화지가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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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에서 재고점원으로 청바지를 적절하게 접을 수 있도록 해주

었습니다.  비용은 $0 입니다. 

12. 나는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으며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고용주에

게 일터에서 내가 쓸 휠체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장비중에서 1 가

지 중요한 예외는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장비

입니다.70

귀하의 건강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귀하의 의사가 처방한 대부분의 
물품은 개인장비입니다.  안경, 청각보조기, 각종 지팡이, 의료장비, 인공삽

입물 및 치과용 기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휠체어 들어올리기 등의 비처방 
물품도 그 특성상 또한 개인적인 것이며, 귀하 자신의 책임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거나, 매일 휠체어를 사용하

신다면, 귀하의 휠체어는 개인물품이고, 귀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사용하

실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그것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서도,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께서는 귀
하의 필요에 따라 손으로 작동하는 휠체어를 쓰실 수 있을 만큼 상체에 힘이 
있으시지만, 지역이나 사무실 카펫의 질감과 깊이 같은 작업환경 때문에 귀
하께서 손으로 작동하는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

주가 자동휠체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물품과 업무관련 장비의 한계가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청각

이 손상되신 분은 전화기증폭기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일터에서 
전화로 사람들과 총화할때에도 필요합니다.  모든 장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길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목록에서 보시듯이, 평등고용추진위

원회는 전화기증폭기를 합리적인 조정으로 봅니다.  만약 귀하께서 장비, 도
구, 기타 물품 또는 기술이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의 특성과 관계없이, 고용주

가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13. 나는 시각 장애가 있으며 인쇄된 활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된 직업신청서나 직업정보서를 가질 권리가 내게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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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귀하는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직업신청서를 읽고 작성할 기회를 가
질 권리가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정책, 혜택, 세금공제 등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다른 직업정보에 대한 습득 및 접근 
가능의 권리가 귀하께 있습니다.  그러나 ADA 는 고용주가 그 정보를 귀하께

서 요구하시는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를 위해 여러가지 선택사항중 선택할 수있습니다.  그 정보를 음성녹음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선택방법입니다.  만약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귀
하께서는 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그리고 귀하께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

은 무엇인지 설명하셔야 합니다.  

직업신청서와 기타 다른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고용주가 귀하께 내용을 읽
어 주고 귀하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할 개인 도우미를 제안할 수 있습니

다71

14. 나는 종일근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중 일부분동안 내
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었습니

다. 내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장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몇가지 정보의 민감성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도우미가 비밀

이 유지되는 정보에 접근가능한 자여야 한다고 귀하께서 주장하실 수 있습

니다. 

이론상으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귀하께서 집에서 일하시

는 것을 허가해 주었고, 일하시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시다면, 귀하의 고용

주가 그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근무지에서도 일하시기 때
문에, 근무지에서도 동일장비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동일장비를 두군데서

나 제공해주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ADA 는 고용주가 감
당하기에는 특수장비 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 그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할 것
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근무시간을 조
정해주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지, 귀하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비용에 관계없이,  귀하께 자동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 아닙니다. 만약 그 장비가 운반가능하다면, 귀하께는 한 개의 장비만이 제
공되며, 귀하께서 그것을 일터와 집으로 운반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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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가 일하는 회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체계를 아주 크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의 특수장비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께서는 여전히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72  귀하

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귀하의 회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많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전처럼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컴퓨

터 체계가 조정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장비를 제공하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귀하께서 일하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직

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귀
하께서 더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회사가 귀하를 다른 직책으로의 전근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책으로의 전근은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직책은 귀하의 
현재의 직책과 모든 면에서, 즉, 급여, 혜택, 승진의 상태 및 기회에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합니다.73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께 보다 낮은 직책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보다 
낮은 직책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더 높은 직책으로의 전
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 조정을 주기 위해, 전적으로 새로운 
직책을 고용주가 창출할 것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만약 회사

의 변화가 비즈니스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회사가 현재의 체계를 유지

해야 한다고 귀하께서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기술적인 
변화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16. 일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

까? 

보조장비를 요청하는 과정은 귀하께서 장애가 있으시며 일하는데 보조장비

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귀하의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
음에 귀하의 특수한 필요를 토의하기 위한 모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 및/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보조적 기술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계시다 
면, 귀하의 필요에 합당한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모임에서 토의한 사항과

 동의한 사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류화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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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알지 못하시거나 동일장비에 대해 동의하실 수 없다면, 귀하의 고용주가 
효과적인 선택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평가를 구하셔야 합니다. 74

귀하의 고용주가 가장 비싼 장비나 가장 최근에 개발된 장비를 구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필요가 다른 것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면, 사
실, 고용주는 아무것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입가능한 모
든 장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사항이 없다면, 귀하 자신이 그
것을 구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아무 효과가 없는 물
품의 비용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선택사항이 배제된다면, 고용주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7.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 나는 보조장비가 필
요하다고 평가한 서면평가서를 주었습니다. 이 평가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평가서는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귀하께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장애와 직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제한

의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필요로 하시는 특수물품 뿐
 만 아니라, 보조기술에 대한 귀하위 필요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ADA 는 귀하의 고용주가 다른 대리인의 평가나 결정을 받아들

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ㄱ 비즈니스의 성격과 자산에 
근거하여 고용주 자신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부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활

부에 의한 평가는, 재활부가 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확인해야 하는   재활계

획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재활부가 귀하께서 원하시

는 보조장비구입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재
활부의 평가결과에 동의하고, 고용주는 귀하께서 필요로 하시는 기술의 비
용을 재활부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협상한다면, 이것이 더욱 경제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 고용주는 내게 필요한 장비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내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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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의사는 보조기술을 추천할 수 있는 적절한 지
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의 기술적 필요를 평가하는 직업

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장애와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여러 단체

에서 이런 직업적인 전문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자는 유명한 
병원의 재활담당부서에서 일합니다.  어떤 평가자들은 장애조직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술적인 평가만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 다.  재활

부서의 카운셀러, 독립주거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의 전문가, 또는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사건담당자(Case Manager)들이 이런 전문가

들을 귀하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귀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장비에 대한 평가를 얻어야 하는 사람

은 귀하의 고용주입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장애로 인해 귀하께서 경
험하시는 신체적 및 정신적 제한이 무엇인지 알기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

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의사로부터 어떤 종류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그러나 귀하의 의사는 귀하의 건강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모두 폭로할 필
요가 없으며 폭로해서도 안됩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귀하께서 장애나 의학

적인 특수상태를 가지고 계시며 귀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영향을 미치

는 기능적인 제한을 설명하는 것에 한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 다른 믿을만한

 서류를 통해 이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으시다면, 의사의 소견이 필요없습니

다. 

19. 고용주는 내가 요구하는 어떤 조정이라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

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
용주는 귀하와 상의하고 귀하께서 선호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귀
하께 적절한 조정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비용이 덜 들더라도, 그것이 적절하다면, 차선책을 선정할 수 있습

니다. 

20. “과중한 부담”은 무엇입니까? 

만약 피고용인을 위해 보조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과중한 부담”
이 될 수 있다면, 고용주는 조정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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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중한 부담”이라는 말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심각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i) 조정

의 성격과 비용 ; (ii)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하는데 포함된 시설의 
전체적인 재정자원; 그러한 시설에 고용된 사람의 숫자; 비용과 
자산의 효과, 또는 시설의 운영에 조정이 미치는 효과; (iii) 조직 
전체의 전반적인 재정자산; 피고용인의 숫자와 관련하여전체조

직의 비즈니스의 크기; 시설의 숫자, 형태, 위치; 그리고 (iv) 조직

의 일원들의 구성, 구조 및 기능을 포함한 전체조직의 운영형태; 
전체조직에서 해당되는 시설의 지리적 분리, 관리 및 회계관계76

따라서, 합리적인 조정이 “과중한 부담”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크
기, 피고용인의 숫자, 및 요구된 조정의 비용 을 포함하는 요소들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77

예를 들면, 규모가 큰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자를 위해 조정을 마련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고용주에게는 동일한 조정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접수계원을 가진 큰 고
용주에게는, 접수계원이 점심시간을 더 오래 갖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은, 과
중한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단 한명의 접수계원을 가진 더 적은 고용주에게

는, 동일한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과중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고려할 것은

, 법원은 접수계원에게, 규칙적으로 늦게 도착하거나 점심시간을 더 오래 갖
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법원

은 정시에 와서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 까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직
업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

게 판단할지, 또는 귀하께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가 얼마나 유동성있

게 또는 창의적으로귀하와 협력할 것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귀하께서 생각하시

는 것과 관계없이,  귀하의 장애가 귀하의 업무수행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시

는 그런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귀하의 장애를 알리고 “합리적인 조정”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귀하께 이익이 됩니다.  일단 귀하께서 해고를 당하시면,  고
용주가 귀하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귀하께서 증명하실 수 없다면, 합
리적인 조정을 요구하거나 귀하의 장애로 인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늦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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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지, 유지할 지를 결정할 때, 고용

주가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위협”이

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Chevron 대  Echazabal 사건에서 (Chevron USA, Inc. v.
 Echazabal) , 대법원은, 일하는 곳에서 피고용인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

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을 잠재하고 있는 신청자와 피고용인을 고용주가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평등고용추진위원회 규정 제 1 조를 확정하였

습니다.  이 규정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 제거하거나 감소될 수 없는, 개인이나 다
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성에 실질적인 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개인이 ‘직접적인 위험’을 잠재하고 있는 지의 결정은, 직
업의 필수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개인의 현재 능력

을 평가한 것에 의거해야 한다.  이 평가는 가장 최근의 의학적 
지식 및/또는 가장 명백한 증거에 의거하는 합리적인 의학적 판
단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적인 위험’을 잠재하고 있는 지
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의 지
속도; (2) 잠재적인 위해의 성질과 심각성; (3) 잠재적인 위해가 
일어날 가능성; 및 (4) 잠재적인 위해가 일어날 임박성.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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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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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타사항 (승진[Promotions],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 

및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1. ADA 가 승진에도 적용됩니까? 

ADA 가 고용초기결정에 적용되는 것처럼, 승진기회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

합니다.  귀하는 승진에서 장애에 근거하여 거절될 수 없습니다. 

2. 내가 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ADA 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중에서, 근로자 보상이나 다른 
장애법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지와 관계없이,  ADA 기준에

 적합한 상해를 당한 근로자만이 ADA 상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고려됩니다. 
 귀하는 또한 ADA 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직업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3.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자 보상을 신청하면,ADA 하에서 불만

처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까?  

아닙니다.  주의 근로자보상법하에서는(State Worker’s Compensation), 이 
법에 의해 이미 근로자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상해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격이 있는 자”가 차별대우때문에 행정적 대리인

과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하거나 ADA 하에 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4. 사회보장 장애혜택이나 기타 다른 장애혜택을 신청하면 차별대우

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

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법원이 최근 결정한 판단에 의하면,  추
가적 보장수입(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또는 기타 다른 장애에 근거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총체적 장애(total disability)”를 신청한 자는 ADA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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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용시 차별대우를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자
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고,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 
면, 고용주를 장애에 근거한 차별대우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을 법률용어로는 “재판에 의한 금지” 
(“judicial estoppel”)라고 합니다. 

ADA 하의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려면, 귀하께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 장애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 법
원은, 장애가 있는 자가, 본인은 직업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일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혜택이 필요하다라

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79

E. 장애를 가진 자의 고용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법률 

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화된 ADA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

면, 피고용인은 사회보장 장애혜택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ADA의 목적에 부
합할 수 있습니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는, 사회보장의 행정적 형식상에 언
급된 사항처럼, 해고이후에 언급된 사항은 개인이 장애에 근거하여 부당하

게 해고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혜
택을 신청하는 것이 개인의 고용상태가 종료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ADA와 ADA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고용추진위

원회는 법원이 ADA 신청시의 장점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평등고용

추진위원회의 이러한 지침이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 
의한 금지”가 문제가 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504 조항은 무었입니까? 

1973 년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 조는 연방기금을 받거나 연방

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대한, 장애에 근거

한 차별대우를 금지합니다.    504 조는 ADA상의 보호와 거의 동일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애”의 정의가 다릅니다.  1973 년의 재활법하에서는 



 
 

 
45 

고용시 차별대우에서의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로서 고용에 실질적 방해를 가져올 때 그리고;
 1,3,6 조에 따라 제공된 직업재활 서비스로부터 고용의 결과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80

2. 캘리포니아 주법 중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법이 있습

니까? 

 

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 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은 피고용인 5 명 이상을 가진 고용주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합니다.81

ADA 의 신청을 협소화하는 1999 년의 대법원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2000 년

도에 이 법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는 2001 년 1 월 1 일 부터 유효

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그 당시에 연방의 ADA 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캘리포니아의 보호를 확립하기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ADA 개정법이 2008 년 입법화 된 이후, 국회가 캘리포니아가 애초

에 염려했던 것과 같은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 ADA 개정법은 이제 
장애에 근거한 자격이 되는 개인을 보다 폭넓게 보호합니다. 

  공정 고용 및 주거부

가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의 관계부서입니다. 

ADA 개정법에서와 같이, 2000 년도의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상의

 변화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및 “중요한 생활활동”의 정의를 폭넓게

 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
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법은 또한, ADA 개정법에는 없는, 한 가지 이상

의 중요한 생활할동을 제한하는 “의학적 상태”라는,  장애의 새로운 정의를 
포함했습니다.  

아래에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과 ADA 사이의 중요한 특징 몇가지

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의 정의  

FEHA  5 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정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사적인 이익

단체로 조직화되지 않은 종교단체나 모임은 제외함.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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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15 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종사하

는 자.83

장애의 정의 

  

FEHA  장애의 정의는, 수정된 ADA 개정법과 비교했을 때, 캘리포니아법하

에서는 더욱 광범위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은 “정신적 장애

”, “신체적 장애”, 또는 중요한 생활활동을 제한하는 “의학적 상태”를 가진 자
를 보호합니다.  이 용어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적 장애”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다음 사항 전부로 제한되지는 않
습니다. (1) “정신지체, 유기적 뇌증후군, 감정적이거나 정신적 질환, 또는 중
요한생활활동을 제한하는 특수학습장애 등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및 
상태를 가지는 것.”84 (2) “특수교육을 요하는 기타 다른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및 상태.”85 (3)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상태의 기록 및 과거력을 갖
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함], 법이 적용되는 고용주나 기타 다른 단체에 
알려진 것.”86 (4) “중요한 생활활동을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정신적 상
태를 가지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고용주에 의해 간주되거나 취급

되는 것.”87 (5) “현재 장애의 영향은 없으나, (1) 또는 (2)에서 설명한 정신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상태를가지고 있거나 가진 적
이 있는 것으로, 고용주에 의해 간주되거나 취급되는 것.”88

“신체적 장애”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다음 사항 전부로 제한되지는 않습

니다: (1) “생리적 질환 장애, 상태, 외형상의 손상, 또는 다음 두가지를 포함

하는 해부학적 손실을 갖는 것: (A) 다음의 신체체계중 한가지에 영향을 미친

다:신경,면역,근골격계,특수감각기관,발성기관을 포함한 호흡기,심혈관계,
생식기계,소화기계,신장외부생식계,혈액 및 임프계,피부 및 내분비계 및 (b)
중요한 생활활동을 제한한다.”

  

89 (2) 특수교육을 요하는 특수한 기타 건강상

의 손상.90 (3) “질환, 장애,상태,외형상의 손상,해부학적 손실, 또는 고용주에

게 알려진 것으로 위에서 설명된 건강상의 손상의 기록이나 과거력을 갖는 
것.”91 (4) “중요한 생활활동을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어떤 신체적 상태

를 가지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법이 적용되는 고용주나 다른 단체

에 의해 간주되거나 취급되는 것.”92 (5) “현재 장애의 영향은 없으나, (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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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에서 설명한 신체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질환,장애,상태,외형상의 손상,
해부학적 손실, 또는 건강상의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의해 간주되거나 취급되는 것.”93

 “의학적 상태”  암진단, 암의 기록이나 과거력, 식별가능한 유전자나 염색

체로 규정되는 유전학적 특징, 유전된 특징과 관련되어 있어, 질환이나 장애

로 발전될 위험이 통계적으로 증가되었으나, 현재 질환이나 장애의 증상과 
관련되지는 않은 건강상의 손상.

  

94

ADA  개인에게 있어 “장애”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그런 자에

게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손상; (B) 그러한 손상의 기록; 또는(C) 그런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

는 것.

  

95

“제한” 및 “실질적 제한” 

 “의학적 상태” 가 ADA상의 위에서 설명한 장애의 정의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는 ADA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목하십

시오. 

FEHA   캘리포니아법은 중요한 생활활동의 “제한”만을 요구하며, 1990 년 
미국의 장애인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실질적 제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방법보다 우리 주의 법하에서 더욱 광범위한 보호를 하기 위한 의
도입니다.96

ADA  는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의 “실질적 제한”을 요구합니다. A
DA 가 ADA 개정법에 비추어, 이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실질적 제한”을 어떻

게 규정하는 지에 관한 상세한 것은 본 설명서의 A 항.  ADA 개요를 참조하

십시오. 

  

3. 가족 병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은 무엇입니까?
  

1993 년도 가족병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97 은, 50 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가, 심각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최소한 1 년 이상 근
무한 피고용인에게, 1 년에 12 주까지 급여가 없는 병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연방법입니다.  이 권리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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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도 이 
법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없는 병가기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
로 동의한 경우에 파트타임제 근로자에게도 허용이 되며, 이 기간동안 고용

주는 피고용인의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으로 복귀할 때에는, 피
고용인은 그가 전에 일하던 직책이나 그와 동일한 혜택, 급여 및 기타 고용의

 조건을 가진 직책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병가를 가질 때 급여를 지급해주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

까? 

2002 년 9 월 23 일에, 주지사인(Governor) Gray Davis는 SB 1661 (Kuehl

이 법하에서는, 가족병가가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혜택은 현재

 주의 장애보험(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됩니다.  SB 1661 은 휴가를 갖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주의 장애보험(SDI) 과 같이, 이 법은 피고용인이,
 합당한 이유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동안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하에서, 가족병가법(FMLA), 캘리포니아 가족의 권리법 
(CFRA) 및 캘리포니아 임신 및 장애휴가법 (PDL, California’s Pregnancy  
Disability Leave)이 적용되는 고용주는, 휴가를 인정하고, 혜택을 지속하고, 
피고용인의 직업권리를 유지함으로서,  여전히 이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족의 일시적 장애 보험법(FTDI, Family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Ac
t)을 법으로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피고용인이 가족병가를

 가질 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초의 주가 됬습니다.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가족의 질병이나 상해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6 주간의 장애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02 년 주
지사Gray Davis에 의해 통과되고 서명됬으며, 2004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합

니다. 

만약 피고용인이 가족의 일시적 장애 보험법(FTDI)이 적용되는 이유로 인해 
병가를 갖는다면, 그는 병가기간 동안, 6 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일시적 장애 보험법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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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가족병가법(FMLA)과 캘리포니아 가족의 권리법(CFRA)하에서 병가를 갖는 
자는,  가족병가법(FMLA)과 캘리포니아 가족의 권리법(CFRA)하에서 갖는 
병가와 동시에 발생하는 가족의 일시적 장애 보험법(FTDI) 병가를 가져야 합
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이들 법에 의해 주어지는 부차적인 
혜택을 받기 전에,  피고용인에게 주어졌으나 아직 사용되지 일반휴가를 2
주까지 먼저 사용할 것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병가법(FMLA)과 캘리포니아 가족의 권리법(CFRA)하의 병가와 달리, 가족

의 일시적 장애 보험법(FTDI) 병가기간동안에는, 피고용인의 직책이 유지된

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5. 고용주가 부당하게 가족병가법(FMLA)하의 병가를 거절한 경우

에 나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고용주가 귀하의 가족병가법(FMLA)권리를 “간섭하거나, 억제하거나,거절하

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98  만약 고용주가 귀하께서 가족병가법(F
MLA)의 병가를 갖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고용주는 급여,혜택,이익손

실에 책임이 있으며, 적절하다면,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하거나, 복직시키거

나, 승진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99  그러나, Ragsdale et al대   
Wolverine World Wide사의 사건에서,  29 C.F.R. § 825.700(a)은,  고용주가 
편견을 가지고 국회가 의도하는 것보다 더욱 심하게 강제적으로 피고용인의

 가족병가법(FMLA) 권리를 간섭하거나 억제하거나 방해했다는 것을, 피고

용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들을 노동부서(Secretary  of La
bor)가 발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공소원의 결정을 법원은 확
정했습니다.100

6. 가족병가법(FMLA)은 정부가 고용주일때에도 적용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족병가법(FMLA) 은 “고용주”를 주와 대부분의 주대리인

을 포함한 “공적인 단체”라고 정의합니다.101  부차적으로, 미국의 대법원은, 
사적인 피고용인이 가족병가법(FMLA)하에서, 주를 고소할 것을 국회가 허
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102 



 
 

 
50 

7. ADA 와 가족병가법(FMLA)은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귀하는 ADA 에서 정의한 “장애”와 가족병가법(FMLA)에서 정의

한 심각한 건강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병가법 (FMLA)은
 ADA 나 ADA 가 보호하는 것을 수정하거나 이에 영행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
습니다.  가족병가법(FMLA)의 병가규정은 ADA 가 언급하는 합리적인 조정

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가족병가법  (F
MLA)의 목적은, 적합한 피고용인과 고용주에게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병가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법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와 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귀하께 제공하는 더 많은 권리를 주는 법적인 규정하에서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족병가법(FMLA)과 ADA 를 모두 위반할 때, 
귀하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법하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ADA 하에서 자격을 갖춘 장애가 있으시다면, 고용주는 귀하께 합리적인 조
정을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귀하께 가족병가법(FMLA)하의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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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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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DA,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 및 제 504 조항에 의거한 고용시 차

별대우 소송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정보 

1.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나를 차별대우한다는 생각이 
들 경우, ADA 또는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ADA 와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하에서는 고용 차별대우가 
금지됩니다.  이 두가지법에 따라, 귀하는 불만처리나 때로는 법정소송을 청
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법정에 가시기 전에 먼저 불만처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불만처리나 소송을 청구하신다면, 청문

회나 법정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을 작성하고, 고용주를 대리하는 
자나 고용주의 변호사에 의한 면접을 받는 과정을 모두  밟아야 합 니다.   

2. 주정부와 연방정부중 어디에 불만처리를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 귀하의 고용주 및 귀하의 불만처리가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귀하

께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주의 법과 연방법 모두가 귀하께 적용이 될 수 도 
있고, 주정부나 또는 연방정부에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법에 적용이

 되며 불만처리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 지를 도와줄 수 있는 옹호자나 변호

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주정부 및 연방정부 모두에게 청
구하신다면, 때때로, 연방정부의 대리인과 주정부 대리인간에 누가 귀하의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귀하께서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와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  양기관에 모두 불만

을 소송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귀
하께서 청구하시든지, 청구한 기관의 대리인이 귀하께 누가 귀하의 사건을 
조사할 것인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귀하께서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불만처리를 청구하신다

면, 귀하의 사건은 자동적으로 공정 고용 및 주거부 (DFEH)에서도 청구됩니

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공정 고용 및 주거부 (DFEH)에 청구하시고, 귀하

의 사건이 양쪽 모두에서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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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하의 불만처리 사본을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게 보낼것을 귀하

께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어떤 장애가 이들 법에 의해 보호됩니까?  

ADA는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보호합니다.103

합리적인 조정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직업의 필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한 교육, 경험 또는 면허 등의, 그 직업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귀하께서 가지고 계
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이것은 ADA의 보호

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런 장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ADA는 또한 장애와의 연관성이나 장애를 가진 자와의 관계때문에 차별대우

를 당한 자도 보호합니다.  그러나 장애의 정의에는 의상도착증, 성적 행동장

애 또는 불법약물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04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은, 신체적 장애가 중요한 생활활동의 실질적 제
한을 일으켜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으며, 단지 중요한 생활활동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ADA가 보호하는 모든 장애에 적용됩니다.

 

105

4. 이 법은 어떤 고용주에게 적용됩니까?  

 

ADA는  제 1 조106 하의 개인고용주, 고용대리인, 주정부 및 지역정부대리인 
또한 노동조합, 제 2 조107 하의 주정부 및 지역정부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1994 년 7 월 26 일 이후, 15 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개인 고용주는  
ADA를 따라야 합니다.108  모든 주정부 및 지역정부 고용주도, 그들 이 가진 
피고용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ADA를 따라야 합니다.  ADA는 다음의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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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합중국(국회는 제외), 개인회원클럽 및 인디안

부족.109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에서는, 고용주가 5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때,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나 주의 다른 정치적/시민권리 단체일 경우, “개인이 
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 의해 고용되거나…비영리 작업소나 재활시

설에서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를 가진 자를 고용주가 차별대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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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제 , 어디에서 불만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은 종교조직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
해 조직화 되지 않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DA  제 1 조(고용주): 귀하는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제 1 조 불만

처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 (800) 6694000 입니다.  차별

대우가 발생한 지 300 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평등고용추진위

원회(EEOC)가 소송권리서(귀하께서 법정에 청구하실 수 있다는 서신)을 발
행하면, 미국 연방법원에 90 일 안에 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 1 조에 의거한 행동을 법정에 청구하시기 전에,  평등고용추진위원회 
(EEOC)로부터소송권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FEHA 차별대우가 있은 지 1 년이내에 DFEH 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
약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가 “소송권리” 서신을 발행하면, 주법정에 사
적인 소송을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
A)에 의한 불만 이외에 ADA 에 의한 불만도 있으시다면, ADA 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한은 300 일 이므로, 300 일 안에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나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6. 나는 ADA 제 2 조에 의한 피고용인(주정부나 지역정부에 의해 고
용된 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불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평등고용추진위원회와의 업무분담 계약에 따라, 사법부(DOJ, Department o
f Justice)가 주로 대부분의 제 2 조 고용주에 대한 고용차별대우 사건을 조사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전화번호는 1 (800) 5140301 입니다.   불만

처리는 차별대우가 있은 지 180 일 이내에 사법부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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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원에 제 2 조에 의거한 행동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부로부터 소송권리

서신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법정소송은 차별대우가 발
생한지 1 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 2 조 고용 차별대우에 대
한 사건에, 제 1 조의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제 1 조의 절차상의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차적으로, 만약 고용주가 귀하께 조정을 제공하지 못한 것의 결과로 피고

용인이 개인적인 상해를 입으셨다면, 주정부의 불법행위 불만처리 양식을 
청구하셔야 합니다.111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별대우 불만처리를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에도 
할 수 있습니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나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가 귀하께 어느 부서에서 귀하의 사건을 조사할 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상해를 입으신지 6 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5 의 비용을 내서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제한된 법내에서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양식을 통해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주정부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

의 불법행위 불만처리 양식을 청구하신다고 해서 귀하의 사건에 다른 법이 적
용되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7. 나는 연방기금을 받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었습니다(504 조항). 
 언제, 어디에서 불만을 청구해야 합니까? 

연방기금을 받는 고용주에 대한 불만처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

게 기금을 제공하고 있는 연방대리인의 시민권리 공무원에 신청해야 합니 
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의 차별대우를 신청하려면,  시민권리 교육부

서(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에 신청하십시오.  행정

적인 불만은 차뱔대우 행위가 있은지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별

대우를 받은 피고용인은 연방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소송

은 차별대우가 있은지 1 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방기금을 받는 고
용주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실 때는, 행정적인 불만처리 신청을 먼저 하실 필
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소송이 언병정부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행
정적인 불만처리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8. 나는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또는 평등고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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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에 불만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에 불만이 청구되면, 컨설턴트는 공정 고용 및 주
거부(DFEH)가 이 불만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
약 불만이 받아들여지면, 정식불만형식이 서면작성되고, 귀하께서 서명하시

도록 송부됩니다.  귀하께서 서명하시고 그것을 공정 고용 및 주거부 
(DFEH)에 보내시면, 그 서류를 귀하의 고용주에게 보냅니다.  고용주는 청구

된 불만에 대해 21 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공정 고용 및 주거부(
DFEH)가 이 답변을 받으면, 청구된 불만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즉, 귀하

의 고용주가 귀하를 차별대우 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유가 밝혀지면,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의 컨설턴트가 고용주에게 화해조정과정을 통해

 화해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화해할 의사가 없다면, 행정적인

 불만이 청구됩니다.  일단 행정절차들이 모두 사용된 후, 귀하께서 상부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 고용 및 주거부 
(DFEH)에 불만이 청구된지 150 일 이내에, 고소되지 않거나,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가 고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먼저 결정한다면, 소송권리 서
신이 발송된지 1 년 이내에,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가 소송권리 통보 및
 소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불만이 청구된 후, ADA 를 위반했다고 기소

된 고용주는 1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습니다.  평등고용추진위

원회(EEOC)는 차별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만약 평등고용추진위원회

(EEOC)가 고용주가 차별대우했다고 여긴다면, 조정을 통해 차별대우 받은 
자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화해시키는 
것에 실패하면,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는 소송을 청구하거나  불만을 
청구한 사람에게 “소송권리”서신을 발송해서 그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내가 청구한 불만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ADA 와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하에서는, 귀하께서 법적인 강제조정(행
위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 명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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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예를 들면, 복직, 건물에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 귀하를 도와줄 피고용

인을 고용하는 것, 및 돈을 돌려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의 차별

대우가 의도적이었는지에 따라,  귀하께서 겪으셨던 손실이나 고통에 대해 
보상성 손해(귀하께 보상을 제공하는 금전)를 받으실 수도 있고, 벌칙성 손해

(벌을 주는 손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0.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나의 권리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자체에 의한 차별대우를 비롯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귀하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노동조합에 속
하신다면, 화해, 중재 및 귀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과정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의 고용주의 차별행위가 노동조합과의 합
의 조건을 위반한다면, ADA 가 아닌 다른 법하에서 불만을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만약 귀하께서 노동조합 피고용인이시고 그 직업에서 차별대우를 경
험하셨다면,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또는 평등고용추진위원회 
(EEOC)에 불만을 청구하시는 것 이외에,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
니다. 

11. 화해과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더 빠
른 방법입니까?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또는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의 불만처리 
절차에는, “화해”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해과정으 통해,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또는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의 컨설턴트는 피해를 당한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 화해할 것을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과정이,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정에서의 소송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해가 실패하고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 소송을 계속하실 수 있습

니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도 자체적인 화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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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부록1 

G. 부록 

1. A.합리적인 조정 요구에 관한 서신 견본 

친애하는 고용주님께: 

저는 주법과 연방법에서 정의하는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입니다.  저는 저의 
직업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하의 장애

를 언급하십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제한된 점과 그 손상이 어떻게 최소

한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 설명하

십시오.  중요한 생활활동은 듣는 것,보는 것,들어올리는 것,걷는 것,서는 것 
및 배우는 것을 포함하며 이런 것들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귀하께서 필요로 하시는 
조정을 열거하시고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조정은 귀하께서 귀
하의 직업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다른 방법으 강구할 수 있도록, 10 일 이내에 고용주님께서 
저의 조정을 허락하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또는 

고용주님을 뵙고 위에서 설명드린 조정을 포함한 조정계획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또는 

저의 장애와 이로 인한 조정에 관한 필요를 보여주는 의료기록을 첨부합니

다; 또는 

만약 고용주님께서 저의 장애와 이로 인한 조정에 관한 필요를 보여주는 의
료기록을원하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피고용인으로부터 

(귀하의 성함) 



http://www.jan.wvu.edu/�
http://www.jan.wvu.edu/media/lupus.html�


 
 

 
부록3 

2. B. 조정에 관한 필요를 지지하는 의사의 서신 견본 

친애하는 고용주님께: 

[귀하의 성함] 는 저의 환자이며 기능적 제한을 야기하는 정신장애가 있습니

다. [귀하의 성함] 는 다음과 같은 기능적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일하시는

 능력에 제한을 주는 것을 의사가 명시합니다.] 보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성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장애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

께 필요한 조정을 의사가 이곳에 명시합니다.] 보기: 조절가능한 노동시간을 
허락하는 것. 

 

귀하의 의사로부터 

(귀하의 의사 이름) 



http://www.jan.wvu.edu/�
http://www.eeoc.gov/�
http://www.eeoc.gov/policy/docs/accommodation.html�
http://www.eeoc.gov/facts/jobapplicant.html�
http://www.ada.gov/�
http://www.dfeh.ca.gov/�
http://www.bazelon.org/�


 
 

 
부록 5 

(공백) 
 



 
 

 
부록 6 

H. 인용문  
 
1 Sutton v. United Air Lines, Inc., 527 U.S. 471 (1999); Murphy v. United 
Parcel Service, Inc., 527 U.S. 516 (1999); Albertson’s, Inc. v. Kirkingburg, 
527 U.S. 555 (1999); Toyota Motor Mfg., Kentucky, Inc. v. Williams, 534 
U.S. 184 (2002). 

2 Ekstrand 대 Somerset 학교구청(Ekstrand v. School District of Somerset), 
603 F.Supp.2d 1196, 120405 citing Landgraf v. USI Film Products, 511 U.
S. 244, 280 (1994); Peacock v. County of Orange, 2009 WL 314564, at *2 
n.4 (2009 년 10 월 6 일) (보고되지 않음).를 참조하십시오 
3 42 U.S.C. § 12112(a) (강조됨). 
4. 42 U.S.C. § 12111(5)(7); 29 C.F.R. § 1630.2 b-e. 
5 42 U.S.C. § 12111(2). 
6 42 U.S.C. § 12111(5). 
7. 42 U.S.C. § 12111(5)(B). 
8 42 U.S.C. § 12113(d). 
9. 42 U.S.C. § 12102(1)-(3). 
10 29 C.F.R. § 1630.2(h)(1). 
11 29 C.F.R. § 1630.2(h)(2). 
12 42 U.S.C. § 12102(2)(A). 
13 42 U.S.C. § 12102(2)(B). 
14 42 U.S.C. § 12102(4). 

15 2008 년 ADA 수정법, 공개법(ADA Amendments Act) 110325, § 2  
(“평결”). 

16 2008 년 ADA 수정법, 공개법 110325, § 2 (“평결”); 29 C.F.R. § 1630.2(j) 
(1991)을 또한 참조하십시오. (“심각하게 제한된”이라는 분석을 포함하여 “실
질적 제한”을 정의하는데 있어 더이상 좋은 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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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2 U.S.C. § 12102(4)(C). 
18 42 U.S.C. § 12102(4)(D). 
19 42 U.S.C. § 12102(4)(E)(i). 
20 42 U.S.C. § 12102(4)(E)(ii). 

21 29 C.F.R. § 1630.2(j)(2)(i)-(iii) (ADA 수정법이후 개정될 예정임). 

22 29 C.F.R. § 1630.2(j)(1)(i) (ADA 수정법이후 개정될 예정임). 
23 42 U.S.C. § 12102(3)(A). 
24 Id. § 12102(3)(B). 

25장애의 정의에는 의상도착증, 성적인 행동장애 또는 현재 불법 약물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6 42 U.S.C. § 12111(8). 

27 42 U.S.C. § 12111(8) (강조됨). 
28 29 C.F.R. § 1630.2(n). 
29 Id. 

30 42 U.S.C. § 12112(8) (“이 하부장의 목적은, 직업의 어떤 기능이 필수적인

지에 관한 고용주의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고용주가 그 직
업을 광고하거나 신청자를 면접보기 전에 서면으로 설명을 준비했다면, 이 
설명이 그 직업의 필수기능에 대한 증거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31 29 C.F.R. § 1630.2(n)(2) &(3) (직업기능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이유를 약
술함). 
32 29 C.F.R. § 1630.2(n)(3)(i). 
33. 42 U.S.C. § 12112(9). 
34 42 U.S.C. §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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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d. § 12111(9)(B). 
36 29 C.F.R. § 1630.2(o)(3). 
37. 42 U.S.C. § 12113(a). 
38 42 U.S.C. § 12102(1)(A). 
39 42 U.S.C. § 12102(4)(D). 
40 29 C.F.R. § 1630.2(j)(2)(i). 
41 Id. § 1630.2(j)(2)(ii). 
42 42 U.S.C. § 12102(3)(B). 
43 Id. 
44. 42 U.S.C. § 12101(a)(7)&(8). 
45.42 U.S.C. § 12111(8). 
46 42 U.S.C. § 12112(a). 
47 42 U.S.C. § 12112(5) & 29 C.F.R. § 1630.15(b)(2). 
48  42 U.S.C. § 12112(a)(b); 29 C.F.R. § 1630.4 a-i. 
49. 42 U.S.C. § 12112(b)(5)(A); 29 C.F.R. § 1630.9(a). 
50. 42 U.S.C. § 12112(5)(A); 29 C.F.R. § 1630.9. 
51. 42 U.S.C. § 12102. 
52. 42 U.S.C. § 12112(4); 29 C.F.R. § 1630.8-9. 
53. 42 U.S.C. § 12112(4)(A); 29 C.F.R. § 1630.13. 
54. 42 U.S.C. § 12112(7)(B). 
55. 42 U.S.C. § 12112(5)(A). 
56. 42 U.S.C. § 12102(2). 

  



 
 

 
부록 9 

  
57. 42 U.S.C. § 12102(d)(3). 

58.고용기회균등위원회지침(EEOC Guidelines).  
59. 42 U.S.C. § 12111(9). 
60. 42 U.S.C. § 12101. 
61. 42 U.S.C. § 12111(8). 
62. 239 F.3d 1128 (9th Cir. 2001). 
63. 29 C.F.R. § 1630.2(O)(2)(ii). 
64. 29 C.F.R. § 1630.15(d) and 29 C.F.R. § 1630.2(p). 
65. 29 C.F.R. § 1630.2(o)(3). 

66. 부록 29 C.F.R. § 1630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67. 29 C.F.R. § 1630.9(d). 
68. 29 C.F.R. § 1630.2(p)(v). 
69. 29 C.F.R. § 1630.2(o)(1). 

70.평등고용추진위원회 기술적 보조설명서(EEOC’s Technical Assitance  
Manual) § 3.10.6 를 참조하십시오. 
71. 29 C.F.R. § 1630.2(o)(2)(ii). 
72. 29 C.F.R. § 1630.9(a). 

73. 29 C.F.R. § 1630.2(o)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74. (적절한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위해) 부록 29 C.F.R. § 1630.9 를 
참조하십시오.  
75. 42 U.S.C. § 12111(10). 
76 42 U.S.C. § 12111(1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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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2 U.S.C. § 12111(10)(B). 
78 29 C.F.R. § 1630.2(r). 

79. 고용기회균등위원회지침(EEOC Guidelines). 
80 29 U.S.C. § 705. 
81. Cal. Gov. Code §12926(d). 
82 Cal. Gov. Code §§ 12926(d), 12926.2 (c) 
83 42 U.S.C. § 12111(4). 
84 Cal. Gov. Code §12926(i)(1). 
85 Cal. Gov. Code §12926(i)(2). 
86 Cal. Gov. Code §12926(i)(3). 
87 Cal. Gov. Code §12926(i)(4). 
88 Cal. Gov. Code §12926(i)(5). 
89 Cal. Gov. Code §12926(k)(1). 
90 Cal. Gov. Code §12926(k)(2). 
91 Cal. Gov. Code §12926(k)(3). 
92 Cal. Gov. Code §12926(k)(4). 
93 Cal. Gov. Code §12926(k)(5). 
94 Cal. Gov. Code §12926(h). 
95 42 U.S.C. § 12102(1). 
96 Cal. Gov. Code § 12926.1(c). 

97. 1993 년 가족병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 
98. 29 U.S.C. § 261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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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9 U.S.C. § 2617(a)(1). 
100. Ragsdale et al v. Wolverine World Wide, Inc 122 S.Ct. 1155, (2002). 
101. 29 U.S.C. § 203(x); 29 C.F.R. § 825.104(a). 

102. 내바다주의 인사부서(Nevada Dept. of Human Resources) v. Hibbs 123 
S.Ct. 1972, (2003). 연방대리인이 피고일 경우, 가족병가법 적용을 위해, 29 
C.F.R. § 825.109 를 참조하십시오.  
103. 42 U.S.C. § 12102(2); 29 C.F.R. § 1630(g). 
104. 42 U.S.C. § 12208; 42 U.S.C. § 12114(a). 

105.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Government Code) § 12926.1(c). 
106. 42 U.S.C. § 12111(5)(7); 29 C.F.R. § 1630.2 b-e. 
107. 28 C.F.R. § 35.140. 
108. 28 C.F.R. § 35.140. 
109. 42 U.S.C. § 12111(5)(A). 

110.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Government Code) § 12926(c) & (d). 

111 캘리포니아 정부 불만처리 프로그램 정보 및 서면양식(California  
Government Claims Program Information and Claim Form), http://www.boc.
ca.gov/docs/forms/claims/GCClaimForm.pdf 


